
[붙임 1]

글로벌무역인턴십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확인 방법

1. 인정범위

○ 저소득층
- 기초생활수급자, 최저생계비 150% 이하(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)

- 소득 1∼3분위

○ 취업취약계층
- 장애인, 여성가장, 국가유공자, 다문화가정자녀 

2.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제출 서류 및 발급처

구분
제출서류

발급(확인)처
재학생 졸업생 및 휴학생

• 기초생활수급자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본인명의로 발급)
시․군․구청

읍․면․동주민센터
민원24(인터넷)

• 차상위계층

• 장애인

• 여성가장
- 장학금수혜증명서

(각 대학)

- 국가장학생증명서

(한국장학재단)

-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․장애수
당, 자활급여,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대상자

시․군․구청

읍․면․동주민센터

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

•차차상위계층

-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

(서류제출일 기준 최소 12개월 이상)

-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서)
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국민건강보험공단

읍․면․동주민센터

•소득 1～3분위 - 국가장학생 증명서 한국장학재단

•국가유공자

가족구성원

- ․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

(본인명의로 발급)
지방보훈청

•다문화가정자녀

-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

- 기본증명서(국적취득사실 기재)

*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가족의 자녀

읍․면․동주민센터

<참고>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(2016.1.1.)

○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(최저생계비 150%) 이하

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
2016년
최저생계비

649,932 1,106,642 1,431,608 1,756,574 2,081,540 2,406,506 2,731,473

150%
소 득 971,898 1,659,963 2,147,412 2,634,861 3,122,310 3,609,759 4,097,209

보험료 29,497 50,379 65,173 79,968 94,762 109,556 124,350

*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: 1인 증가시마다 324,967원씩 증가 (8인가구: 3,056,440원)

* 관련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36호 2015년 최저생계비, 건강보험료=소득*0.0607(보험료율)*0.5(근로자부담)


